
【별표 3】전문가 등급 기준

전문가 등급 자격 요건

수석고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

특급

1. 장ㆍ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

2. 대학교 총장

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

4.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
1급

1.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

2. 4년제 대학 정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

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

4. 해당 분야 20년 이상 경력자*

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
2급

1. 3ㆍ4급 공무원

2. 4년제 대학 부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

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

4.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*

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
3급

1. 5급 공무원

2. 4년제 대학 조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

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

4.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*

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
4급
1. 4년제 대학 조교수로 2년 이상 경력자

2.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*

3. 제1호 내지 제2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
5급 1~4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
